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6호

2026년 제1회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일반직 직원 채용 재공고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26년 제1회 일반직 직원 채용 재공고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방법 채용구분 분 야 인 원 직 무 급 여

공개경쟁채용
일반직

(기술6급)
기계 3명 공단 시설물 관리

공단 
보수규정에 

의함

 ※ 채용 기간 및 인원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채용인원 중 예비합격자를 별도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충원할 수 있음

 ※ 채용 후 공단 사업 조정이나 인사 운영에 따라 전보 및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후 급여는 [붙임 1], [붙임 2], 직무별 직무기술서는 [붙임 3] 참조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또는 면제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

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붙임 4] 참조

◦ 채용 공고일 전일(2026. 4. 5.)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

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내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용예정일 기준)

◦ 무기계약직의 경우 주말·공휴일 및 교대 근무가 가능한 사람



3 채용절차 및 심사방법

가. 시험일정

순번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비  고

1 직원 채용 공고 2026. 4. 6.(월) ~ 4. 16.(목) -

2 응시원서 접수 2026. 4. 6.(월) ~ 4. 16.(목) -

3 서류심사 2026. 4. 17.(금) -

4 서류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2026. 4. 21.(화) -

5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026. 4. 25.(토) -

6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026. 4. 28.(화) -

7 면접시험 2026. 4. 30.(목) -

8 최종합격자 발표 2026. 5. 4.(월) -

9 임용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2026. 5. 4.(월) ~ 5. 8.(금) -

10 임용예정 2026. 5. 12.(화) 예정 -

※ 상기 일정은 공단, 시험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단홈페이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구 분 응시자격

기 계

(기술6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 기계분야 인정 자격증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

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

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나. 시험방법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차 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로 심사하며, 응시자격(자격증, 경력, 주소지 등) 적격 여부만 판정

·필수 자격증·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판정

·자기소개서 내 기관명 오기, 단순반복, 분량 부족 등 불성실 작성자 부적격 처리

응시자격

적격심사

2차 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및 직렬별 전공과목(10문항) 시행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각 40점 미만과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가산범위 및 등급에 따라 가산점을 더한 후 고득점자부터 합격 처리

·선발인원은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채용예정

인원 3배수

3차 면접시험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 조직친화력에 대한 면접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F등급 평정 시 불합격처리하며, 비

고란에 F등급 평정 사유 기재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로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2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

외부위원 

3명 심사

다. 필기시험

○ 직렬별 필기시험 출제 범위

직 종 직 렬
시험과목

비고
공통과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과목 인성검사

일반직 기계

<시험방법>
 ․ 40문항 100점 만점
 ․ 시험시간 40분
<시험과목>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자원관리능력

<시험방법>
 ․ 10문항 100점 만점
 ․ 시험시간 20분
<시험과목>
 ․ 위생설비
 ․ 공기조화설비
 ․ 소방설비(기계)
 ․ 연소공학, 열역학

<인성검사>
 ․ 193문항 적부판정
 ․ 검사시간 25분

-

<합격 처리 기준>

○ 공통과목 또는 전공과목의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과락)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총점미달)

○ 인성검사는 적격 여부만 판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불합격 처리

○ 가점 적용 후 고득점자부터 합격자로 결정하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합격처리

○ 필기 시험 가점 적용 기준



직무분야 임용직급 가산범위(자격증) 및 등급 가산비율 비  고

공통
분야

전 직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5∼10%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적용
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일반직
4급 이하
(전산직은 
제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자격 
가점은 
일반직에 
한함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행정
분야

일반직
4급 이하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
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5%

기술
분야

일반직
4급 이하

 기술사 5%

 기  사 3%

○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부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가산점

이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가점 적용 없이 원점수로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장 애 인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이 적용되며 채용일 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시 장애인 가점을 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 가점은 서류심사의 경우 평정요소(가산점 항목 제외) 합계 만점 기준,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행정 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인정 함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라. 면접시험

○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 조직친화력에

대한 면접

○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면접관 과반수가 최하등급(F등급) 평정 시 부적격

판정 및 불합격 처리

○ 면접 시험 가점 적용 기준

직무분야 임용직급 가산범위 및 등급 가산비율 비  고

공통
분야

전 직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5∼10%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적용
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마. 합격자의 결정: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바. 동점자 처리규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면접전형 채점표 내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평정요소 우선순위별 점수가 높은 사람

 ※ 평정요소 별 우선순위

  ① 전문성 ② 성실성 ③ 발전가능성 ④ 정신자세 ⑤ 의사발표 정확성 ⑥ 조직 친화력

3순위: 필기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

4순위: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

5순위: 해당분야 재직 경력이 긴 사람

사.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임용

○ 예비합격자는 면접 불참, 부적격 판정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나. 접 수 처: 공단 채용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26. 4. 6.(월) ~ 04. 16.(목)

라. 접수방법: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uncmc.incruit.com/)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공단 소정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공단 소정 양식)

3.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필수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 분야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

바. 중복지원 불가: 동일한 접수기간 내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채
용에 중복 응시가 확인될 경우 모든 분야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접형 등 채용절차 전

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

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

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최종 합격자 임용 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 처리 및 임용합니다.
※ 채용 후 2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 처리

다.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로 선발합니다.
※ 예비 합격 적격자 없을 시 예비합격자 선발하지 않음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1항 및 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별도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 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https://uncmc.incruit.com/


바.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

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해당 선발 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차. 채용시험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계별 채용결과 공고일 익일 13시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 참고)

 카. 직원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공단 규정을 준용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 052-226-0932



[붙임 1]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본급 표 및 호봉산정 기준

직원 기본급표
(단위 : 원)

호봉
일    반    직

2급 3급 4급 5급 6급

1    2,757,300    2,278,300    2,056,100    2,028,200    2,000,900 

2    2,812,900    2,335,400    2,081,700    2,050,600    2,017,000 

3    2,929,600    2,445,900    2,178,700    2,056,500    2,039,500 

4    3,050,400    2,559,800    2,281,800    2,060,700    2,043,000 

5    3,176,200    2,676,500    2,390,100    2,159,700    2,052,900 

6    3,305,700    2,797,100    2,502,600    2,263,700    2,064,000 

7    3,438,100    2,920,700    2,617,700    2,369,700    2,134,700 

8    3,573,100    3,044,800    2,734,100    2,476,500    2,222,200 

9    3,709,700    3,169,900    2,850,700    2,579,200    2,306,300 

10    3,846,600    3,295,400    2,962,500    2,678,100    2,386,700 

11    3,985,000    3,413,800    3,069,300    2,771,100    2,463,500 

12    4,114,400    3,526,400    3,170,900    2,861,700    2,539,900 

13    4,235,700    3,633,700    3,267,300    2,947,800    2,613,100 

14    4,351,500    3,735,200    3,358,900    3,030,600    2,684,400 

15    4,458,600    3,830,600    3,446,600    3,109,500    2,752,200 

16    4,560,300    3,922,400    3,530,200    3,185,500    2,818,100 

17    4,656,200    4,008,600    3,609,600    3,258,800    2,882,500 

18    4,745,800    4,090,400    3,685,700    3,327,000    2,942,500 

19    4,831,100    4,168,300    3,758,500    3,393,500    3,001,000 

20    4,910,600    4,241,800    3,826,800    3,456,800    3,057,300 

21    4,985,500    4,311,400    3,892,100    3,517,700    3,110,400 

22    5,056,100    4,377,800    3,954,500    3,575,600    3,161,100 

23    5,122,700    4,440,300    4,013,100    3,631,500    3,222,300 

24    5,185,100    4,499,100    4,069,900    3,684,300    3,283,800 

25    5,243,400    4,555,500    4,124,200    3,735,600    3,330,900 

26    5,298,300    4,608,800    4,174,900    3,783,800    3,375,500 

27    5,350,400    4,659,600    4,223,900    3,830,800    3,417,100 

28    5,393,600    4,706,900    4,265,400    3,870,400    3,457,700 

29    5,435,400    4,747,100    4,303,900    3,908,000    3,500,600 

30    5,475,200    4,779,600    4,339,600    3,939,400    3,566,500 

31 　    4,805,400    4,372,200    3,953,500    3,621,400 

32 　    4,827,100 　 　 　



[붙임 2]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경력환산 기준표

경력환산 기준표

적 용 대 상 적용률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 군 복무기간

100%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기술직에 해당함)

100%

◦공공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 특별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포함)의 보조업무 경력

80%

◦상장 기업체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70%

◦기타 사기업체 해당분야 종사자(종업원 50명이상 기업체) 60%

1.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이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경력기관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15일이상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총 경력환산년수중 1년 미만 월수는 당 공단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 후 실제 근무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다만, 경력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 적용한다.



[붙임 3] 직무별 직무기술서

○ 기계 - 기술6급

직 무 기 술 서

1. 직무개요

직 무 명 시설물관리

NCS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5. 기계
05.기계장치설치 02.냉동공조설비

03.냉동공조유지
보수관리

06. 자동차 03. 자동차정비
01.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직무개요
공공시설물의 기계시설물의 운영, 관리 기획, 기계설비 보수공사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
계설비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세부 수행 업무

주요업무 세부 수행 업무

공공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공공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건축·전기·기계·소방설비 등 주요 인프라의 정기·수시 점검 및 보수 이행

○ 유원시설·놀이기구 법정 안전검사 준비 및 이행 관리

○ 시설 하자·결함 발생 시 긴급 보수 및 외부 전문업체 용역 발주 관리

재난·안전관리

○ 재난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 화재, 자연재해,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기획 및 실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개선사항 반영

○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체계 가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유원시설
안전관리

○ 놀이기구·유원시설 정기검사 일정 관리 및 검사 결과 기록·보존

○ 놀이기구 작동상태, 안전장치,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점검

○ 현장 운영인력 안전교육 및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 아동·가족 단위 이용객 대상 안전 캠페인

3. 필요지식/기술/태도

필요지식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건축·기계·전기 설비 지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규(재난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 공유재산 관리 및 공공시설 운영 지식

○ 유원시설·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

○ 공공기관 시설 운영 및 행정 절차 지식



필요기술

○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기술

○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수행 능력

○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능력

○ 공유재산·주차 운영 관리 능력

○ 이용객 응대 및 민원 대응 기술

관련자격

○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붙임 4]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채용 결격사유

〈 남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